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9,267,328 19,178,020

일반회계 593,156,692 17,794,701

특별회계 46,110,636 1,383,319

공기업특별회계 11,401,063 342,032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401,063 342,032

기타특별회계 34,709,573 1,041,28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12,120 45,36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84,296 44,5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8,831 25,76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56,899 28,70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5,093,000 452,790

수질개선 특별회계 8,203,806 246,11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05,61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